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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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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  KOSHA GUIDE* 와는 달리 직업 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까지 포함한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현장사진(삽화 등)을 
수록하여 쉽고 상세하게 설명한 안내서입니다.

●  법령에서 정한 사항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만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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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들어가며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직종별 또는 주제별로 직업활동을 통해 나타

날 수 있는 고유의 근무특성 및 작업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 유해·위험요

인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노·사·정 및 학계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발대상 직종을 선정한 후, 
가톨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및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직업환경의학·간호·
위생·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뢰하여 2012년도에 10개, 2013년도에 
10개, 2014년도 10개, 2015년도에 10개 및 2016년도에 10개의 주제와 직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❶ 환경미화원 ❷ 병원청소원 ❸ 요양보호사[시설요양원] ❹ 간호사 ❺ 택시운전원  
❻ 건물청소원  ❼ 물류종사원[창고업종]  ❽ 매장판매 종사자 ❾ 사무종사자[IT] 
❿ 보건관리자[실무지침 개정] 

●  2012년 개발 직종

❶ 콜센터 종사원 ❷ 이미용 종사원 ❸ 도장공 ❹ 용접원 ❺ 차량정비원  
❻ 항만하역 종사원  ❼ 오폐수시설 종사원  ❽ 야간 및 교대작업 ❾ 근로자 우울증 
❿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  2013년 개발 직종 및 주제

❶ 항공기 객실승무원 ❷ 음식서비스업 종사자 ❸ 철도 기관사 ❹ 네일샵 종사원 
❺ 유지보수작업 종사원  ❻ 유류사고 방제 작업자  ❼ 감정노동 종사자[총괄]  

❽ 소음성난청 예방관리 ❾ 건설업 보건관리자 역할 ❿ 하절기 폭염대비

●  2014년 개발 직종 및 주제

❶ 호텔종사자 ❷ 보육교사 ❸ 수은 취급 근로자 ❹ 메탄올 취급 근로자 ❺ 건설업 
방수작업자 ❻ 배달업무 종사자 ❼ 근로자 자살예방 관리 ❽ 제조업 파견근로자 
❾ 사무실 실내 공기질 관리 ❿ 생식독성물질 취급 근로자

●  2016년 개발 직종 및 주제

❶ 아파트경비원 ❷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❸ 출납창구사무원 ❹ 패스트푸드원 
❺ 실험실연구원 ❻ 버스운전원 ❼ 전자제품수리종사자 ❽ 방송출연 보조자 
❾ 고기압(잠수)작업자 ❿ 발열성 질환 예방

●  2015년 개발 직종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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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1998년 7월부터 근로자파견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2015년 하반기에는 시행 초기에 비해 파견근로자가 2.8배 증가하여 117,34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결과, 상당수의 무허가 파견사업체와 불법 파견사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미루어 파견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약 80%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업 파견근로

자는 주로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며 불법파견, 사업주의 낮은 관심으로 이들의 건강과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6년 연초에 발생한 집단 메탄올 중독사고 피해자들 역시 파견근로자입니다. 따라서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메탄올 중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들의 작업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파견근로자들이 보호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용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 제조업 파견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제조업 파견근로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에서는 현장의 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인터뷰를 시행하였습니다.

‘제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산업재해 사례를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삽화와 함께 제시하

였으며, 국내외 연구동향 및 외국의 사례도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및 KOSHA GUIDE 등 관련 지침을 수록하였습니다.

작성된 내용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자 노·사·정 및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한 자문회의와 공청

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 기술된 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권고할 수 있는 안내서입니다.  

끝으로 가이드라인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신 현장의 사업주, 관리자, 파견근로자 및 관련 단체 여러분

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가이드라인이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는데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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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제조업 파견근로자 www.kosha.or.kr

배
경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1998년 7월부터 근로자 

파견제도가 시행되었음. 파견근로자는 시행 초기에 비해 2015년 말 기준으로 2.8배 증가한 

117,348명으로 집계됨.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실태 조사에서 상당수의 무허가 

파견사업체와 불법 파견업체가 적발되어 파견근로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됨. 

2016년 1월에 발생한 집단 메탄올 중독사고 피해자 역시 모두 불법으로 제조업에 파견된 

근로자들이었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5년 하반기, 우리나라 파견사업체 수는 

총 2,492개소이며, 이 중 근로자파견 실적이 있는 업체는 1,754개소(70.3%)임. 파견업체는 

전년도에 비해 24개소 증가하고 파견실적 업체는 18개소 감소하였음 

‘제조업 파견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단기간 근무함. 이들의 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낮은 관심으로 인해, 제조업 파견근로자는 건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음  

또한 제조업 파견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은 주로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약 80%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따라서 제조업 파견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사업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의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도 필요함 

메탄올 중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를 조사한 결과, 파견근로자는 노출

기준을 초과한 작업환경에서 보호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였으며, 안전보건

교육이나 특수건강진단도 받지 않아, 사용사업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잘 지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메탄올 중독사고 사례로 인해, 제조업 파견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사회적 관심 증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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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회

적
 관

심
 증

가

※ 연합뉴스 TV (2013-12-08)

※ MBC 시사매거진 (2016-05-26)

※ KBS 뉴스 (2015-07-29)

※ YTN 뉴스 (2015-02-26)

파견근로자 관련 방송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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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사망만인율이 약 6배 놓았음(임준, 200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근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은 허용됨. 사용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제조업 파견근로자가「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에 배치될 경우, 이들의 산업재해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에 비해 높을 것임

•  산업재해율이 2012년 이후에 0.5% 수준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은 

전통적으로 재해다발 업종임.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사망사고도 많음

•  제조업 파견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구입·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과 「산업안전

보건법」제38조1항의 허가대상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업무에 배치되는 경우, 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유사한 건강 유해·위험 

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

산업재해와의 관련성
2.

다양한 직업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

3.

제조업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

다양한 직업건강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있는 제조업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파견근로자의 정의

–   파견근로자의 근무현황 및 특성

–   관련법령

–   안전보건실태

일반�현황

chapter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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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

파견근로자의   
정의

1.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함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함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 [그림1]

지휘·명령관계 고용계약관계

(근로계약서)

근로자파견계약

(근로자 파견계약서)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 파견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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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파

견
근

로
자

의
 정

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근로자파견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업체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고 근로함. 

즉,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

업체로부터 받음

•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근로자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할 수 있음. 예외적으로 출산·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일정기간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용됨. 1998년 2월 노·사·정간 합의에 의해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26개 업무가 허용되었으나 2007년에 6개 업무가 추가되어 32개 

업무로 확대됨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 

①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②  「항만운송사업법」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③ 「선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④ 「산업안전보건법」제28조(유해작업 도급금지)의 규정에 따른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⑤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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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사업주의 주요 수행업무 절차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득함

•  신규허가 신청   
- 사업계획서   
- 정관   
- 자산관련 서류

•  갱신허가 신청

•  변경허가 신청

파견근로자 모집

•  구인광고

•  근로자 면담

•  고용계약서 작성

- 파견근로자와 고용계약

파견계약서 작성

•  근로자파견계약서 체결

-  사용사업주와 서면으로  
체결

- 파견대가 관련 사항  
-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

•  계약서 내용 알림

•  건강진단 실시

- 사용사업주에게 결과 송부

•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  파견사업 수행현황 보고(반기별)
- 사용업체, 파견근로자의 수행업무, 임금, 파견대가 등

① 허가 신청 ② 근로자 모집 ③ 파견계약

④ 근로자파견⑤ 사업보고

▶ ▶

▶

▶

파견근로자의    
근무현황 및 특성

2.

•  파견근로자 수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사업 현황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2015년 하반기에 117,348

명으로 집계됨. 32개 파견허용업무에 97,704명(83.3%), 일시적·간헐적 파견대상업무에 

19,644명(16.7%)의 근로자가 파견됨. 일시적·간헐적 파견대상업무에서는 기타 제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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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노무자가 9,442명(4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조립 노무종사자 7,040명

(35.8%), 수동포장 및 상표부착종사자가 1,425명(7.3%), 기타 1,737(8.8%) 이었음

*출처: 고용노동부(2016). 「2015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연도별 파견근로자 규모
(고용노동부) [그림2]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2015

41,545

132,146

117,348

*출처: 고용노동부(2016). 「2015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년도 파견사업체 사용업체 파견근로자

1998 789 4,302 41,545

2014 2,468 15,009 132,148

2015 2,492 14,421 117,348

1. 근로자 파견사업 현황 표

2
. 파

견
근

로
자

의
 근

무
현

황
 및

 특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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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특성

•  취업의 곤란을 느끼는 구직자들에게 취업정보와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음 

•  사용업체 입장에서는 일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인력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고용의 

유연성을 가질 수 있음  

-  특수한 업무에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기간 동안에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음  

- 정규직 고용에 따른 비용을 경감하는 수단으로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많음   

•  비정규직으로 고용상태가 불안정하며 임금이나 지위 등, 차별대우가 있음  

- 영세업체에 고용되어 재해를 입을 경우, 산재처리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퇴직연금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이 정규직에 비해 낮음

•  제조업 파견근로자 중에는 불법파견이 있음

•  일시적·간헐적 사유로 제조업 사업장에 파견된 경우, 유해·위험요인이 높은 업무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음

■  직업 특성

구 분 내 용

파견대상 업무 32개 업무에 파견 가능

총 실 근로시간1) 176.6시간

월 임금총액2) 1,835,000원

파견기간

•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1년이나 1년 연장할 수 있음.          - 총 파견기간은 2년 초과 못함.
•  제조업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3월 이내 
-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연장근무 가능

계약체결의 상대방 •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고용계약 맺음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받음

*출처: 1) 고용노동부(2016). 「보도자료 2016.4.27」       2) 고용노동부(2016). 「2015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1)  총 실 근로시간 = 소정 실 근로시간 + 초과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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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관련법령
3.

조 항 주요내용

사업주의 의무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재예방시책 준수

근로자의 의무 
(제6조)

근로자는 법에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

산재발생 기록, 보고
(제10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때, 1개월 이내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제20조)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안전조치

(제23조)

기계, 기구 기타설비(안전인증 제품만을 사용),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 전기·열 기타에너지에 의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보건조치

(제24조)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기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관리대상화학물질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실시

유해작업 도급금지
(제28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안전·보건교육
(제31조)

채용,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함

건강진단

(제43조)
• 일반건강진단: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소음, 분진, 화학물질 노출 근로자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제45조)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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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조 항 주요내용

넘어짐 방지

(제3조)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작업장의 청결
(제4조)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

채광 및 조명
(제7조)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함

조도

(제8조)
초정밀작업 750 lux 이상, 정밀작업 300 lux 이상, 보통작업 150 lux 이상, 
기타 75 lux 이상

보호구 지급
(제32조)

보호구 착용이 필요한 작업별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마스크,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등을 지급해야 함

보호구 관리
(제33조)

사업주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  있는  것은  수리 ·교환하여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청결유지하며 방진마스크 필터 등은 충분한 양을 
갖추어 교환할 수 있도록 함

전체환기장치

(제78조)
사업주는 분진 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함

휴게시설

(제79조)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수면장소 설치 
(제81조)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해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

구급용구

(제82조)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고, 그 장소와 사용 
방법을 근로자에게 전달

실외 오염물질 유입 방지
(제650조)

자동차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 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

미생물 오염관리
(제651조)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공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제662조)

• 노사 협의 거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지도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669조)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 
(전업)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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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 항 주요내용

파견대상업무

(제5조)

•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제외

•  그러나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음

•  근로자파견사업 제외업무

① 건설공사현장 업무

②  하역업무로 「직업안정법」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③ 선원의 업무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⑤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파견기간

(제6조)

•  결원으로 파견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함

•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합의가 있으면 1년을 연장할 수 있음

•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고용의무

(제6조의2)

•  고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경우

①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

② 제5조3항 규정에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③ 2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④ 제6조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⑤ 제7조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

근로자파견의 제한
(제16조)

•  쟁의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됨

•  경영상 이유로 해고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일시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의 근로자 파견기간은 다음과 같음 
①  출산·질병·부상 등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②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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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항 주요내용

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제17조)

•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함에 있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제28조)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파견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함

파견사업관리대장

(제29조) •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34조)
•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용자로 법률 적용

산안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35조)

•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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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건강과 안전정보 제공 
여부

매우 잘 제공 한다 26(25.7)

잘 제공하는 편이다. 51(50.5)

별로 제공 하지 않는 편이다 17(16.8)

전혀 제공 하지 않는다 1( 1.0)

아는 바 없음(모름) 3( 3.0)

무응답 3( 3.0)

안전보건실태3)4.

•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 제공 

사용사업주가 제조업 파견근로자에게 건강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잘 제공했다는 응답이 

76.2%, 잘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8%이었음

•  안전시설 및 안전보건교육 여부

제조업 파견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설비가 잘 갖추어 있다는 응답이 

89.1%, 잘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7.9% 이었음

3)  ‘안전보건실태’는 본 연구팀이 2016년 9~10월에 제조업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또는 관리자)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파악한 결과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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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구분 빈도(%)

안전시설 및 설비 여부

잘 갖추어 있다 90(89.1)

잘 갖추어 있지 않는 편이다 8( 7.9)

무응답 3( 3.0)

안전보건교육 여부

실시하였다 79(78.2)

실시한 적이 없다 10( 9.9)

아는 바 없음(모름) 9( 8.9)

무응답 3( 3.0)

항목 예 아니오 무응답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식 70(69.3) 28(27.7) 3( 3.0)

특수건강진단 실시 52(51.5) 45(44.5) 4( 4.0)

특수건강진단 결과 송부 47(46.5) 49(48.5) 5( 5.0)

•  특수건강진단 실시 여부 

사용사업주가 제조업 파견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69.3%이었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는 51.5% 이었음. 그리고 이 결

과를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한 경우는 46.5%에 불과하였음



–   제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   제조업의 산업재해 특성

–   산업재해 사례

산업재해�발생현황�및�
특성

chapte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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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

1.

•  제조업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통계자료는 공식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제조업에서 

발생된 산업재해 현황을 제시하였음 

•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 제조업에서 28,649명이 

재해를 입어 전체 재해의 약 31.5%를 차지하였음. 전년에 비해 2.66%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453명 발생했음.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서 

재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다음으로 기계기구제조업, 화학제품제조업, 수송용

기계기구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순으로 발생하였음

•  제조업에서 천인율은 7.22‰로 전체 업종의 평균치인 5.33‰보다 높았음. 사망만

인율도 1.14o/ooo로 전체 업종의 평균치 1.08o/ooo보다 높았음. 요양기간은 91~180일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의 40.1%가 이 기간 동안 요양하였음

구 분 전 산업 제조업

사업장 수(개소) 2,187,391 342,700

근로자 수(명) 17,062,308 3,967,908

총 재해자 수(명) 90,909 28,649

천인율(‰) 5.33 7.22

사망자(명) 1,850 453

사망만인율(0/000) 1.08 1.14

2. 제조업 산업재해 현황표

*출처: 고용노동부(2015).「2014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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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산업재해 특성

2.

•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의 상당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함. 2014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77.0%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함

•  제조업의 주요 재해 발생 형태를 보면, 끼임, 넘어짐, 떨어짐, 절단·베임·찔림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끼임이 9,694명으로 제조업 전체의 33.8%를 차지하고 있음

구 분 전체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재해자 수 28,649 7,044 4,871 7,524 2,622
재해율 0.72 1.95 1.20 0.88 0.61
업무상사고 25,579 6,610 4,538 6,905 2,358
업무상사고 재해율 0.64 1.83 1.11 0.81 0.55
업무상질병 2,877 410 313 568 245

발생형태 빈도 발생형태 빈도

끼임 9,694 깔림·뒤집힘 813
넘어짐 2,672 무리한 동작 627
떨어짐 2,546 교통사고 465
물체에 맞음 2,451 화재·폭발·파열 303
절단·베임·찔림 2,345 무너짐 87
부딪힘 2,295 기타 395
계 28,649

3.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의 산업재해 현황

4. 제조업에서 재해유형별 산업재해 현황

표

표

*출처: 고용노동부(2015).「2014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출처: 고용노동부(2015).「2014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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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에서 2014년 한 해에 193명의 업무상질병에 의한 사망재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49.2%(95명)는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하였고 다음으로 진폐증, 직업성암, 석면, 

이황화탄소, 감염성질환, 정신질환, 직업성천식, 벤젠 순이었음

•  2014년도에 제조업에서 업무상질병 요양재해자는 2,877명(전체 재해의 42.2%)이었음. 

업무상질병은 요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신체부담작업, 소음성난청, 진폐증, 

뇌·심혈관질환 순으로 발생함

2014년도 제조업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현황 [그림3]

총 2,877명

[ 단위 : 명 ]

*출처: 고용노동부(2016). 「2015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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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조업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사망재해 현황 [그림4]

*출처: 고용노동부(2016). 「2015년 하반기 근로자파견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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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사례
3.

•  제조업 전체 사망재해의 21%를 차지함

감김·끼임

구 분 내 용

발생원인

①  방호장치가 미설치된 기계설비의 작업점, 기어, 롤러의 말림점,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에서 발생

② 회전체 취급 작업 시 면장갑 착용

③  기계설비 정비·수리 등 작업 시 기계를 정지하지 않거나, 타 근로자의 
기동스위치 오·조작 등으로 주로 발생

예방대책

•  기계설비의 작업점 :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  기어, 롤러의 말림점 : 방호덮개 설치

•  벨트, 체인 등 동력전달부 : 방호덮개 설치

•  회전체 취급 작업 시 : 면장갑 착용 금지

•  정비·수리 작업 : - 반드시 기계를 정지한 후 작업을 실시함 
                               - 조작부에는 잠금장치 및 표지판 설치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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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전체 사망재해의 19%를 차지함

•  제조업 전체 사망재해의 11%를 차지함

떨어짐

화재·폭발

구 분 내 용

발생원인

① 사다리 파손·미끄러짐

②  지붕위에서 보수작업 중 
슬레이트·선라이트 등 약한 부위 파손

③  화물자동차의 적재·포장작업 및 대형 
설비나 제품 위에서 작업 중에 주로 발생

예방대책

•  사다리 : 파손되지 않은 견고한 것 사용, 안전모 착용

•  지붕위에서 보수작업 : -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 설치

                                          - 하부에 안전망 설치

•  화물자동차의 적재·포장작업 : 전용 입·출하장에서 작업

•  대형 설비나 제품 위에서 작업 : 고소작업대 등 전용승강설비 사용 및 
안전발판 설치

구 분 내 용

발생원인

① 화학설비에서 인화성 물질 누출

② 용접작업 중 불티의 비산

③ 인화성 물질이 잔류한 폐드럼 절단

④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탱크 내부 등에서의 
화기작업 등으로 발생

예방대책

•  인화성 물질 취급 설비, 탱크 등은 누출이 없도록 조치

•  용접작업 시: 불받이포 등 불티비산방지 조치, 소화기 비치

•  폐드럼 절단: 잔류인화성 물질을 제거하여 잔류가스 없앰

•  밀폐공간: 인화성 액체나 증기가 남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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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전체 사망재해의 7%를 차지함

•  제조업 전체 사망재해의 6%를 차지함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부딪힘

구 분 내 용

발생원인

① 과도한 높이로 불안정하게 적재된 적재물

② 적절한 포장없는 중량물을 지게차로 운반

③  크레인의 와이어로프 파손 및 달기기구 이탈

④  고속회전체인 숫돌 파손 등으로 인해 주로 
발생

예방대책

•  중량물 적재 시: 과도한 높이로 적재금지 및 작업반경내 관련자 외 
출입금지 조치

•  지게차로 중량물 운반 시: 전용 팔레트 등으로 포장하여 운반

•  크레인에 손상된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  고속회전체에 방호덮개 설치 및 보안경 등의 보호구 착용

구 분 내 용

발생원인

① 지게차의 운반작업

② 화물자동차의 운행

③ 백호우 붐대의 회전

④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시에 주로 발생

예방대책

•  지게차 운행 시: 운전자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

•  사업장 내 화물자동차 운행: 유도자 배치

•  백호우 붐의 작업반경 내에서는 동시작업 금지

•  크레인으로 중량물 운반: 수직으로 인양하고 무선리모콘 사용으로 
작업자가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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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요인

–   작업조건 요인

–   건강문제 요인

–   사고관련 요인

제조업�파견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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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요인
1.

•  제조업은 작업장 내에 여러 유해·위험요인이 많음. 기계, 화학적 및 에너지 등 물적 위험과 

작업장소가 특수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음 

-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상의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위험요인

-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 환경: 환기, 조명, 보온, 통로, 복도, 계단청소 상태 등

- 물리적 요인: 소음 및 진동, 온·습도, 방사선

- 화학적 요인: 가스, 증기, 분진, 흄 등

- 작업장 내 장애물 - 기타 비위생적 요인들

작업장 환경

현장의 소리4)

“ 일감이 늘어 예전보다 일하는 사람은 많아졌어요. 납품할 물건들을 둘 곳이 없다보니 통로까지 

박스를 쌓아 두었어요. 쉬는 시간에 갈 데도 없어서 비좁은 통로에 박스 놓고 앉아 있는데 

다칠까봐 불안한 생각도 들어요.”

4)  ‘현장의 소리’는 본 연구팀이 2016년 8월에 제조업 파견근로자 및 사용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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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건 요인
2.

2
. 작

업
조

건
 요

인

•  제조업 파견근로자는 제조업의 특성상 교대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음. 야간·교대근무로 

인해 생체리듬이 교란되어 피로가 누적되기 쉽고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음

•  교대근무는 2교대 혹은 3교대 형태임. 야간근무만 하는 경우도 있음

•  교대주기와 교대방향에 따라 생체리듬주기의 교란 정도가 다름

-  교대작업이 정방향(시계방향)으로 순환될 때 생체리듬은 이른 저녁에 잠들지 않게 하고, 

아침에 조금 더 늦게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신체가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함

•  작업과 휴식 비율의 불균형

-  근무가 변경될 때 휴식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 사고·오류·건강장애 등 피로와 관련된 

문제들이 증가함

- 규칙적으로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은 피로를 감소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킴

•  교대작업의 예측 불가능성

-  납기일을 당기거나 동료의 부상 등, 예상하지 못한 일로 연장근무나 근무시간이 변경

되는 등, 근로자가 자신의 작업 스케줄을 예측하지 못할 경우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게 됨

•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12시간 맞교대를 하는 경우가 많아 제조업 파견근로자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

•  업무가 많거나 결근자가 생길 경우, 초과근무를 하기도 함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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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요인 3.

•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무리한 힘의 사용, 불편한 자세 등으로 인해 

목, 어깨, 허리, 손목·손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재해

-  2014년 한 해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재해를 받은 

근로자는 2,368명임. 제조업에서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여 전 

업종의 45.8%를 차지함. 근골격계질환에 의한 요양재해는 근골격계부담작업 1,059명, 

비사고성 요통 652명, 사고성 요통은 610명, 수근관증후군이 47명 순이었음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  작업시간동안 통증 및 
피로감

•  하룻밤지나 아침이면  
증상 없음

•  작업능력 저하 없음

•  몇 주,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반복

•  하룻밤지나도 통증 지속

•  화끈거림, 통증으로  
불면

•  작업능력 저하

•  몇 달 지속 악화와 회복 
반복

•  하루종일 통증

•  통증으로 불면

•  작업수행 불가능

•  다른 일에도 어려움과 
통증동반

① 단계 ② 단계 ③ 단계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발전단계 [그림5]

*출처: 안전보건공단(2006).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및 종류(Sheet형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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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고령근로자가 증가하고 야간·교대근무, 장시간 근로로 인한 비만 및 대사증후군, 

사업장에서의 과로와 스트레스, 담배, 음주, 운동부족 등의 부정적 생활습관 등으로 고

혈압, 관상동맥질환, 뇌졸중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

•  장시간 근무는 업무 수행 중 사고와 손상, 수면장애, 심혈관질환, 정신건강문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업무수행 능력이 감소할 수 있음

•  야간작업은 혈압상승, 뇌·심혈관질환, 대사증후군과 당뇨, 수면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뇌·심혈관질환

*출처: 고용노동부(2015). 「2014 산업재해 현황분석」

구 분 계 신체부담작업 비사고성요통 사고성요통 수근관증후군

전 업종 5,174 1,853 1,139 2,065 117

제조업 2,368 1,059 652 610 47

5. 제조업에서 근골격계질환 요양재해표

현장의 소리

“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작업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납품하는 업체에서 나온 분들이 

우리 작업장을 둘러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가더라고요. 다음날부터 업무 시작하기 전에 

체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것 같아요.”



40

제
조

업
 파

견
근

로
자

의
 유

해
·

위
험

요
인

www.kosha.or.kr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제조업 파견근로자

*출처: KOSHA GUIDE(H-47-2011).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 지침」

항 목 내 용

뇌심혈관계
1일 11시간 이상 근무, 주당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뇌심혈관질환 
발생에 영향

근골격계 1일 근무시간이 13시간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질환 증가

생식건강 임신이 늦어지고 조산 증가

정신건강 자살률 증가하고 수면의 질 감소

내분비계 당뇨 위험성 증가

사고위험 주의집중을 방해하고, 위기를 다루는 행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발생 위험 증가

건강관련 행위 흡연·음주와 같은 부정적인 생활습관 증가, 신체활동 감소, 체중 증가

기타 건물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의 위험 증가

6. 장시간 근무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표

•  수면장애는 수면의 이상으로 인해 밤에 불면증과 낮에 심한 졸림, 집중력 저하, 우울한 

감정, 정서불안, 일상생활에서 기능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냄

•  교대근무와 관련된 수면장애(Shift work sleep disorder, SWSD)는 각성상태를 유지하

여야 하는 시간대에 졸리고 잠을 자야하는 시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특징이 있음. 다

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교대근무와 관련된 수면장애로 진단함

교대근무와 관련된 수면장애

①  불면증 혹은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지독히 졸린 증상이 적어도 한 달 이상 교대근무와 관련
하여 나타남 

②  수면일지 혹은 수면각성 활동량검사(actigraphy)에서 최소 1주 이상 수면시간과 생체
리듬이 일치하지 않는 부조화현상을 보임 

③ 다른 수면장애나 내과적, 정신과적 질환이나 약물 사용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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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졸음증, 기만성 저하, 피로감이 수면장애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증상임. 

야간근무로 인한 수면부족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의 주요 요인임

•  수면장애가 나타나는 교대작업자는 야간이나 이른 아침(새벽 6시 이전)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 흔히 나타남

1
. 작

업
환

경
 요

인

•  많은 제조업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직업병이나 사고에 의한 급성

중독 사례들이 발생함

•  휴대폰 부품업체 파견근로자들이 CNC 절삭작업과 검사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 흡입으로 급성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실명위기 및 뇌손상 증상보임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애

현장의 소리

“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요즘에는 야식을 주지 않는대요. 야간조는 13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니, 

몸은 지치고 잘 시간도 부족해 식사도 대충할 수밖에 없어요. 속 쓰리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현장의 소리

“ 우리처럼 파견 갔다가 얼마 되지 않아 눈이 잘 안보이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유는 몰라요. 뉴스 볼 시간도 없고 ...  회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아 잘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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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명 계(건)
사고발생 건수

2010 2011 2012 2013 2014
염산 23 1 2 - 8 12

기타 15 2 3 2 3 5

플루오르화수소 12 1 - 1 7 3

질산 16 2 - - 5 9

염소 6 - - - 5 1
황산 13 1 1 - 3 8
톨루엔 4 1 - 1 2 -
수산화나트륨 6 - 1 - 2 3
과산화수소 5 1 - - 3 1
암모니아(수) 20 - - 1 3 16

사고다발 화학물질 
[그림6]

*출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2015). 「2015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 일반과정 교재」

*출처: 고용노동부(2015). 「2014년 산업재해 현황분석」

사고관련 요인
4.

•  2014년 한 해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25,579명의 업무상 사고 유형은 (그림 7)과 같음. 

끼임에 의한 재해가 9,694명(37.9%)으로 가장 많음

2014년 제조업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유형 [그림7]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무너짐 끼임 절단·베
임·찔림

감전 폭발·
파열

2,546 2,672 2,295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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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안전보건공단(2015).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사람, 물품, 그리고 차량 이동 중에 발생함. 

이동 중 사고는 물품의 들어올리기와 이동 그리고 미끄러짐과 걸림, 추락, 정지 및 이동 

상태의 설비 및 장비와의 충돌에 의한 것이 많음

구 분 위험요소

미끄러짐

• 액체와 고체의 엎지름과 튀김

• 청소한 후의 젖어 있는 바닥

• 부적합한 신발류

•  광택을 낸 마루 위에 잘 밀착되지 
못한 매트

• 비, 진눈깨비와 눈
• 표면에 젖어 있다가 건조해짐

• 부적합한 바닥 표면

• 먼지투성이의 바닥

• 경사진 바닥

걸림

• 헐거운 마루청·타일

• 헐겁고 닳아 해진 매트·양탄자

• 실외의 울퉁불퉁한 표면

• 구명, 갈라진 틈
•  바닥 표면 높이의 변화, 디딤대와 

계단

• 보행로를 가로 지르는 케이블

• 장애물

• 통행로의 돌기, 용마루와 튀어나온 못
•  낮은 벽과 바닥 장착물- 문고리, 

문버팀식

• 전기 및 전화 소켓

7. 미끄러짐·걸림 위험요소표

용 어 구 용어 정 의

떨어짐 추락 높이가 있는 곳에서 사람이 떨어짐

넘어짐 전도 사람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짐

깔림 전도 물체의 쓰러짐이나 뒤집힘

부딪힘 충돌 물체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낙하 날아오거나 떨어진 물체에 맞음

무너짐 붕괴 건축물이나 쌓여진 물체가 무너짐

끼임 협착 기계설비에 끼이거나 감김

8. 재해 유형의 정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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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에서 재해요인은 (표 9)와 같음

구 분 사고 요인

인적 요인

• 위험장소 접근

• 안전장치 기능 제거

• 복장, 보호구의 잘못 사용

• 기계, 기구의 잘못 사용

• 운전 중인 기계장치 손질

• 불안전한 속도 조작

• 위험물 취급 부주의

• 불안전 상태 방지

• 불안전한 자세동작

• 감독 및 연락 불충분

물적 요인

• 물건자체의 결함

• 안전방호장치 결함

• 복장, 보호구 결함

• 물건의 배치 및 작업장소 불량

• 작업환경 결함

• 생산공정의 결함

• 경계표시, 설비 결함

관리적 요인

• 안전보건규정, 작업표준 유무와 내용

• 작업기준, 안전수칙 등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 작업장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 여부 
• 보호구 지급 
•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의 안전검사 실시 등

9. 제조업에서 재해요인표

*출처: 안전보건공단(2013). 「안전보건지킴이 보수교육 교재(제조업)」



–   작업환경 관리

–   작업조건 관리

–   건강문제 관리

–   사고요인 관리

유해·위험요인�� �
관리방안

chapter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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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 관리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5] (제93조제1항 관련)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

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채취 및 분석, 평가하는 것임

•  작업환경측정 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수준을 측정 및 평가함

- 측정대상 유해인자는 총 190종

- 6개월 주기로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 실시

작업환경측정

구 분 종 유해인자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13
벤젠, 톨루엔, 노말헥산, DMF,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알코올, 포름알데히드 등

금속류 23 납, 니켈, 망간, 알루미늄, 카드뮬, 크롬 등

산 및 알칼리류 17 황산, 질산, 염화수소, 불화수소, 수산화나트륨

가스상태 물질류 15 불소, 암모니아, 염소, 일산화탄소, 토스겐, 황화수소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 13 디클로로벤지딘, 비소, 베릴륨, 염화비닐 등

금속가공유 1 금속가공유

분진 6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물리적 인자 2 소음(8시간 가중평균 80dB 이상), 고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그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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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실시
방법 및 절차 [그림9]

•  사용사업주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하며, 취급물질, 작업주기, 

근로자수 등, 작업관련 정보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정확히 제공하여야 함. 작업환경

측정은 정상적인 작업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함

•  사용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료채취를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측정결과를 보고해야 함. 측정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설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노출기준 초과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결과보고 시 

작업환경개선계획을 첨부함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작업환경 측정기관 검색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 드립니다 ▶ 작업환경측정기관 현황

작업환경측정 유해인자 확인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의뢰

유해인자별 주기적 측정 실시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결과보고서 제출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서류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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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시설

•  작업환경관리를 위하여 전체환기방법과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함. 국소배기장치는 위험물질을 관리하는 한 방법으로 외부로 오염공기를 배출하기 

위해 사용함 

•  국소배기장치는 전문가에게 설치를 의뢰해야함. 국소배기장치 설치 후 관리가 소홀하면 

건강한 작업환경을 유지하기 힘듦

-  후드를 가능한 오염물질 가까이 설치하여 팬이 신속히 공기를 배출하도록 해야 함

국소배기장치  [그림10]

⇨

개선 전 개선 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2016). 「메탄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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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리

•  사용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려는 근로자에게 화학물질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제공

할 의무가 있음  

•  제조, 시용, 운반, 저장, 설비 개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화학사고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제공해야 함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MSDS 제도는 근로자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유해·위험성이 있는 유해물질을 취급

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

•  MSDS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됨

•  MSDS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처치요령 등을 설명한 자료를 말함. MSDS는 16개 항목으로 구성됨

MSDS 구성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위험성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 요령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전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16. 그 밖의 참고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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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 구성 [그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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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S는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GHS 기준을 적용하여 MSDS를 작성함

※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분류기준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함

•  MSDS 게시 장소

•  MSDS 교육

-  사용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시간 및 내용을 

5년간 보존해야 함

❶ 대상화학물질 취급작업 공정 내
❷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우려가 있는 장소

❸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❹  MSDS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취급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 설치 및 확인방법을 교육하고,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에 MSDS 검색방법을 포함하여 게시함

❶ 교육시기

- 화학물질 제조·사용·운반·저장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 새로운 대상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❷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 MSDS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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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의 대체사용

-  유해성·위험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MSDS를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취급하고 있는 물질보다 유해성·위험성이 적은 물질로 대체해야 함

•  작업공정의 적정 배치

-  유해물질 취급 업무는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다른 작업장과 격리함

•  발산원의 밀폐조치

-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밀폐시킴. 밀폐된 작업장소 내부를 음압

으로 유지하여, 작업장 내부 공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거나, 음압 유지가 곤란한 

경우,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함

•  사용사업주는 MSDS 작성 대상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와 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함. 경고

표지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  화학물질 사용사업주의 의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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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MSDS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❷  교육시간, 내용 등의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함
❸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MSDS를 게시·비치

하고 관리하여야 함
❹ 화학물질 취급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 게시

• MSDS는 화학물질정보 확보의 가장 유효한 수단임

•  MSDS 및 경고표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화학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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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젠 MSDS [그림12]

＊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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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안전보건공단(2016). 「제조업 화학사고 예방관리 10계명」

구분 점검사항 체크

1
근로자들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MSDS의 유해성·위험성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2
화학물질은 물질의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작업장 내 보관을 최소화하고 
MSDS 게시·경고표지를 부착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3
화학설비 정비·보수 작성 시 안전작업 허가서 발행, 관리감독자 배치 등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가?

4
안전밸브, 파열판, 역화방지기, 긴급차단밸브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가?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정에서는 불꽃, 스파크, 정전기, 충격, 마찰, 흡연 등 
화재 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가?

6
화기작업 시에는 인화성 가스, 가연성 물질 등 위험성을 제거하고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하고 있는가?

7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스 또는 고체로 인해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폭구조의 전기 기계·기구를 설치하고 환기를 자주 실시하는가?

8
화학물질을 혼합·가열 시에는 발열·분해 등 이상반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온도계·압력계·유량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9
화학물질 저장 및 취급설비의 배관 연결부, 밸브 등은 새지 않도록 유지하고 
수시로 누출여부 확인 등 유지보수를 강화하는가?

10
위험물질을 액체상태로 저장할 경우, 정장설비 파손에 의한 누출 시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유제를 설치하고 균열 등 누출 위험요인이 
없도록 하고 있는가?

•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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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관리

•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가 착용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함. 

사용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함

종 류 작업 내용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 또는 깊이 2m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호구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진마스크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영하 18도c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10.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는 작업표

보호구의 종류 [그림13]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보호구

＊ 출처 : 안전보건공단(2013).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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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구 [그림14]

＊ 출처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2015). 「산업안전보건법과 MSDS 유의사항」

보안경
차광보안경, 일반보안경

안전모
A, AB, AE, ABE형

방진마스크
전면형, 반면형(안면부여과식)

방독마스크
전면형, 반면형

전동식호흡보호구
전동식 방진마스크, 전동식

방독마스크,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

안전화
가죽제 안전화, 고무제 안전화

정전기 안전화, 발등안전화,

절연화, 절연장화

송기마스크
호스마스크, 에어라인마스크,

복합식에어라인마스크

청력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보안면
용접용 보안면, 일반보안면

안전장갑
절연장갑, 화학물질용 안전장갑

안전대
벨트식, 안전그네식

보호복
방열복, 화학물질용 보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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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마스크 착용법 [그림15]

＊ 출처 : 안전보건공단(2013).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①  케이스 안에 여과재를 끼워 
넣는다

②  케이스의 잠금장치를 찰칵 
소리가 나도록 눌러 닫아준다

③  머리끈을 머리 위로 걸어
준다

▲ 전면형 ▲ 반면형

④  안면부를 코, 입, 턱 밑까지 
충분히 감싼 후 목끈을 잡아
당긴다

⑤  잡아당긴 목끈의 고리를 목 
뒤에서 걸어준다

⑥  목끈을 얼굴에 맞도록 조인 
후 양손으로 밀착검사를 
실시한다

방진마스크 주요 보호기능

•  분진 등의 입자상 물질을 걸러내 

호흡기를 보호하며 분쇄, 광물의 

재단·조각·연마, 석면취급, 용접작업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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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독마스크 사용법 [그림16]

＊ 출처 : 안전보건공단(2013).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법」

③  손바닥으로 배기밸브를 막은 후 부드럽게 
숨을 내쉰다. 면체가 부풀어오르고 얼굴과 
면체 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
도록 양압 밀착검사를 실시

④  손바락으로 정화통을 막은 후 숨을 들이쉰
다. 면체가 얼굴 쪽으로 오그라들고 면체와 
얼굴사이로 공기가 새는 것이 느껴지지 않
도록 음압 밀착검사를 실시

1
. 작

업
환

경
 관

리

①  마스크를 얼굴 위에 대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넘긴 뒤 목 뒤에서 목끈의 고리를 끼운다

②  목끈을 당겨서 얼굴에 밀착되게 조절한다

방독마스크 주요 보호기능

•  유기용제, 산과 알칼리성 화학물질의 가스와 증기독성을 제거해 호흡기를 보호

•   유해화학물질의 중독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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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건 관리
2.

•  교대작업

- 교대시간은 가급적 자정 이전으로 함

- 교대방향은 시계방향으로 함   (아침반 ⇨ 저녁반 ⇨ 야간반 순)

- 2교대 근무를 최소화하고 3조 3교대 또는 4조 3교대 근무를   하도록 함

- 야간 근무 후 아침 근무로 들어갈 때, 최소 24시간 휴식 부여

- 교대작업 일정은 사전에 근로자가 알도록 해야 함

•  야간작업

- 야간에 힘들거나 위험한 업무는 가급적 하지 않도록 함

- 고정적인 야간작업은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함

- 연속적인 야간작업은 가급적 줄임

-  야간작업 시 휴식시간은 피로감이 가장 높은 오전 3시에서 5시 사이에 갖는 것이 바람직함

•  조직적 관리방안

- 하루에 11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와 야간작업 최소화

- 정해진 휴게시간 보장 및 휴식과 수면을 위한 공간 확보

-  가능하면 근무시간 종료 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과 최소 6시간의 수면시간을 확보

할 수 있는 근무일정 

야간·교대작업

장시간 근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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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달에 한 번은 연속된 24시간을 쉴 수 있도록 함

-  최소 1주 전에 근무일정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함

-  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한 온도·조명을 유지하고 1인 근무를 피하며, 유해물질 취급 작업 

근로자는 12시간 근무를 제한

-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문제 수시 확인 후 지도 및 개선

-  수면장애나 심한 육체적 피로,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 의사 진료를 받도록 조치

•  개인적 관리방안

- 휴게시간과 야간 수면시간 활용하여 휴식하기

-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낮잠 자기

-  쉬는 날에는 피로 회복을 위해 7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 확보

- 카페인 섭취와 음주 자제

-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하기

● 낮잠을 피한다

●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갖는다

● 누워있는 시간은 잠자리에 드는 시간으로 제한한다

● 잠들기 전의 과도한 운동은 수면을 방해한다

● 잠들기 전에 과식을 하는 것은 수면에 방해가 된다

● 카페인이 든 음료, 술, 담배는 수면을 방해한다

● 잠들기 전에 샤워나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 침실은 잠들기 편한 조용하고 어둔운 분위기로 만든다

● 자다가 깨었을 때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출처 : 대한수면의학회 홈페이지에서 재정리

건강한 수면습관 [그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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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문제 관리
3.

•  파견사업주는 제조업 파견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용사업주는 배치전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일반건강진단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5조제4항에 의거하여 파견

근로자에게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파견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파견법 제35조제5항에 의거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 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함

•  특수건강진단

- 사용사업주는 제조업 파견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179종 

    · 화학적 인자는 163종이며, 분진 6종, 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 2종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검사주기가 설정되어 있음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장에 파견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의 3]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해야 함

-  사용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이 결과를 지체 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

하여야 함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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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진단의 종류 [그림18]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그림19]

근로자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업무배치 전

대상 업무

배치예정자

특수건강진단

기존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대상유해인자

노출근로자,

작업전환자

수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작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임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등

비사무직 : 

1년 1회

사무직 : 

2년 1회

동일부서

근로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건강진단

종류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

대상자

구 분 종 유해인자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08 DMF, 벤젠, 톨루엔 등
금속류 19 구리, 납, 망간, 니켈, 크롬 등
산 및 알칼리류 8 불화수소, 시안화칼륨, 염화수소 등
가스상태 물질류 14 불소, 브롬, 산화에틸렌, 염소, 포스겐, 삼수소화비소 등
허가대상 유해물질 13 디클로로벤지딘, 비소, 베릴륨, 염화비닐 등
금속가공유 1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오일)

분진 6
광물성분진, 곡물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흄, 
유리섬유

물리적 인자 8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자외선 등

야간작업 2

•  6개월 간 월평균 4회 이상 야간작업

   (밤12시 ~ 오전5시 포함 계속되는 8시간 야간작업)
•  6개월 간 월평균 60시간 이상 야간작업 
   (오후10시 ~ 오전6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2] (제9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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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00조제4항 관련)

구 분 검사항목

제1차

(1) 직업력 및 노출력 조사

(2) 주요 표적기관과 관련된 병력조사

(3)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불면증 증상 문진

  ②  심혈관계: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③ 위장관계: 관련 증상 문진

  ④ 내분비계: 관련 증상 문진

제2차

임상검사 및 진찰

  ① 신경계: 심층면담 및 문진

  ②  심혈관계: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24시간 심전도, 24시간 혈압

  ③ 위장관계: 위내시경

  ④ 내분비계: 유방촬영, 유방초음파

11. 야간작업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항목표

특수건강진단 실시
방법 및 절차 [그림20]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조치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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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작업은 수면장애, 위장장애, 암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질병 발생의 위험을 높이므로 아래와 

같은 건강상태를 가진 근로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업무적합성 평가를 받고 

배치하도록 권장함

(1)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간질

(2)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존하는 천식

(3) 혈당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

(4)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5) 교대작업으로 인해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우

(6) 반복성 소화성 궤양

(7) 증상이 심한 과민성대장증후군

(8) 우울증

(9) 교대근무 부적응

특수건강진단기관 검색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알려 드립니다 ▶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조사

•  사용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

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657조에 의거하여 유해유인조사를 

실시해야 함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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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함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35호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유해요인조사 대상 사업장

(1) 근골격계부담작업을 보유한 사업장

(2)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산업재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은 사업장

(3)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사업장

(4)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사업장

•  부담 작업에 대하여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유해요인 조사 실시

- KOSHA GUIDE(H-9-20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을 참조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절차 [그림21]

* 출처: 안전보건공단(2010).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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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그림22]

* 출처: 안전보건공단(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운영

•  유해요인조사 결과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구성

의학적 및 관리적 대책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 작업환경개선 활동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

•  근골격계질환 조기발견, 조기치료 및 조속한 직장복귀를 위한 의학적 관리 수행

•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팀

•  역할 분장

•  증상호소자 관리

•  질환자 관리

•  건강증진 프로그램

•  교육대상

•  교육내용 및 시간

•  교육지침

•  평가시기

•  평가지표

•  프로그램 보완

•  유해요인 조사

•  유해요인 개선방법

•  개선계획서 작성/시행

•  보존대상 문서

•  보존기간

조직구성

의학적 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 평가

유해요인 관리

문서기록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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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골격계질환 증상, 징후를 보고할 수 있는 체계구축

•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체조 등 실시

-  KOSHA GUIDE(H-68-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참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실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에서의 유해요인

•  유해요인 제거의 원칙과 감소에 대한 조치

•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작업자세

•  근골격계질환의 증상과 징후

•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  유해요인 개선대책 등

조직적 관리방안

•  제조업 파견근로자는 높은 작업강도, 야간·교대근무, 장시간 근무로 인해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위험이 높으므로 뇌·심혈관질환 발병 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배치 및 사후관리

•  주당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피함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의 기초질환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

•  뇌·심혈관질환 예방교육 실시

뇌·심혈관질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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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관리방안

•  금연, 적정 음주, 규칙적 운동 등 적절한 생활습관 유지

•  음식을 짜게 먹지 않고, 규칙적 식생활 실천

•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자신의 심혈관질환 위험도 확인

•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 의사진료 받음

•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야간작업 후에는 과량의 식사, 커피, 음주 제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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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요

인
 관

리

사고요인 관리
4.

•  사업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유사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추고 형식적인 운영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함

•  사용사업주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하여야 함. 또한 파견근로자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및 예방법, 유해위험요소 발견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파견근로자는 화학물질 취급이나 기계조작 등 여러 가지 작업에 대해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제시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함

•  산업안전보건표지는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사용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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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표지 미부착으로 인한 사고 사례

-  다세대 신축현장에서 근로자 10명이 방동제가 함유된 물로 컵라면을 먹고 
호흡곤란과 의식 상실됨. 1명 사망하고 9명이 중독됨

이것은 방동제를 희석하기 위해 사용하는 
드럼통의 용기나 방동제를 덜어서 사용하는 
소분 용기 등에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하

지 않아, 방동제의 유해성을 근로자가 알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것임

101 Ⅰ출입금지

※ 금지표지

301 Ⅰ보안경착용

※ 지시표지

201 Ⅰ인화성물질 경고

※ 경고표지

401 Ⅰ녹십자 표지

※ 안내표지

안전보건표지 [그림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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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안전보건공단 (2016).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산업현장 안전보건수칙 10계명』

구분 점검사항 체크

1 작업 전 안전점검을 하고, 작업장소를 항상 청결하게 정리정돈하고 있는가?

2 작업장을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안전통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3
작업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4
전기적업 시 접지를 하고 각각의 사용목제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가?

5 기계·설비 정비 시 가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가?

6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용기 등에 경고표지를 부착하는가?

7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등 유해·위험기계·기구를 사용할 때에 적합한 
방호장치를 설치하는가?

8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개구부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는가?

9 금속 용접·용단 등의 작업 시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격리하고 있는가?

10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전·작업 중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는가?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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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재해 유형별·작업별 재해 예방대책 [그림24]

＊ 출처 : 안전보건공단 (2016).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10계명」



–   근로자건강센터

–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소규모�사업장�보건
관리�지원�사업

chapter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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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사용사업

주는 이에 대한 정보를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얻을 수 있음

■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민간 산업보건전문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의 보건사업 지원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재정 부담을 
덜고 직업병 발생감소에 기여하고 있음

■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① 직업병 및 작업관련성 질환 등 업무상질병 발생 사업장

②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화학물질 또는 분진이 노출기준 

1/2 초과 사업장, 소음수준이 90dB(A) 초과 사업장 중 작업환경 취약 사업장 

③ 기타 업무상질병 또는 유소견자 발생 우려 사업장

근로자건강센터
1.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체계적인 보건서비스를 

받기 어려움. 산재취약 계층인 이들의 업무상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2011년부터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근로자건강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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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심리상담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산업보건전문가들이 

소규모 사업장의 주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건강진단결과 유소견에 대한 건강상담, 질병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업무적합성 평가, 근골격계질환 예방프로그램,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프로그램 등의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근로자건강센터 이용방법 [그림25]

＊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근로자건강센터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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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2.

•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1차 및 2차 특수건강진단을 완료하면 신청가능하며 

전액지원 받을 수 있음. 이는 특수건강진단이 사업주 부담으로 실시되어 건강진단실시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특수건강진단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비용지원 신청방법이 안내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신청 사이트 [그림26]

＊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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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 지원

3.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임 

•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지원

하고 있음. 비용지원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함

신규측정사업장은 첫 회에 한해 전액지원 받음

•  신규측정사업장 : 최근 3년 이내 측정 미실시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비용지급  
절차 [그림26]

＊ 출처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사업신청] 측정·특검 비용지원」

1

작업환경
측정신청

(사업주)

2

대상선정

(공단)

3

작업환경
측정실시

(기관)

4

측정비용
지불청구

(기관⇨공단)

5

결과통보
(기관⇨공단, 
사업주)

6

자료심사 및
평가

(공단)

7

비용지급

(공단⇨기관)

3. 소
규

모
 사

업
장

 작
업

환
경

측
정

 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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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파견근로자」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    「재조업 파견근로자」 관련 KOSHA GUIDE

–   「제조업 파견근로자」 유관단체 명단

–    「근로자건강센터」 명단

부록

chapter

06



78

부
록

www.kosha.or.kr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제조업 파견근로자

「제조업 파견근로자」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고시
부록1.

구 분 번 호 제 목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88호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제2014-71호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 
관리규정

고용노동부
훈령

제2016-186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2012-70호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 관리 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41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제2016-23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16-1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에 관한 기준

제2016-18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16-17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

제2015-104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2015-96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2014-235호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제2014-65호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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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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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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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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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련

 K
O

S
H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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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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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제조업 파견근로자」 관련 KOSHA GUIDE
부록2.

구 분 번 호 제 목

KOSHA 
GUIDE

G-120-2015 인적에러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G-119-2015 인적운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G-115-2014 국소배기장치 구입 및 사용 시 안전보건 기술지침

G-107-2013 안전보건 리더십에 관한 지침

G-115-2013 개인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G-83-2012 산업재해 기록 분류에 관한 지침

G-81-2012 사고의 근본원인 분석기법에 관한 기술지침

G-79-2012 사고유발요인 파악 모델 사용지침

G-37-2012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G-36-2012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기술지침

G-67-2011 작업장 조명기구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G-26-2011 사업장의 조명에 관한 기술지침

G-21-2011 소규모 작업장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가이드

G-11-2011 전도 방지를 위한 위험관리 안전가이드

H-1-2013
직장에서의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 지침

H-68-2012 사업장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의학적 조치에 관한 지침

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H-65-2012 사업장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H-9-20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H-4-2012 일반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지침

H-47-2011 장시간 근로자 보건관리지침

H-22-2011 교대작업자의 보건관리지침

M-38-2010 작업장 미끄러짐 및 걸림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C-10-2008 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가 상단의 ‘정보마당’ 메뉴에서 ‘법령/지침정보 -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을 클릭

하시면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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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파견근로자」 관련 유관단체 명단
부록3

단체명 소재지 홈페이지 대표전화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서울시 서대문구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 14층

http://
www.nodong.org

(02)
2670-910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http://www. 
inochong.org

(02)
6277-0085

노사발전재단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30, 6층
http://
www.nosa.or.kr

(02)
6021-1000

매일노동뉴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10길 
20

http://www. 
labortoday.co.kr (02)364-6900

한국고용정보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6

workmaster@ 
keis.or.kr 1577-7114

한국산업인력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http://www. 
hrdkorea.or.kr 1644-8000

안전보건공단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북정동)

http://www. 
kosha.or.kr 1644-4544

고용노동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http://www. 
moel.go.kr

국번없이 
1350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10층

http://www. 
labors.or.kr/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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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명단
부록4

단체명 소재지 홈페이지 대표전화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BYC하이시티) B동 213 http://suwhc.or.kr/ 1577-6497, 

(02)6947-5700

서울강서
서울 강서구 양천로 583 
우림불루나인 A동 1406호

http://
www.sgwhc.or.kr/ (02)2093-2650~2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4층

http://icwhc.or.kr/ (032)260-3661~2

부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64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301호 (기업은행 3층)

http://
www.bcwhc.or.kr/ (032)329-9161~4

경기동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8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12층

http://
www.gdwhc.or.kr/
sub/index.php

(031)739-9301~4

경기서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47 
KT시화지사 3층

http://
www.gswhc.or.kr/ (031)362-6600

경기남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빌딩 
C동 205호

http://
www.gnwhc.or.kr/ (031)303-8953

경기북부
경기도 양주시 남면 
검준길 82(상수리 667-
8)검준산업지원센터 4층

http://
www.ggbbwhc. 
or.kr/

(031)858-9030

충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북부상공회의소 6층

http://cnwhc.or.kr/ (041)417-1280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65, 한신에스메카 1층 
135호(관평동)

http://
www.tjwhc.or.kr/ (042)936-9571

원주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6층 604호

http://
www.wjwhc.or.kr/ (033)745-7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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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소재지 홈페이지 대표전화

전남동부
전남 여수시 무선중앙로 23 
YM빌딩 3,4층(화장동 793-7) http://jdwhc.or.kr/ (061)692-9640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3번로 
133-8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2층)

http://
www.gjwhc.or.kr/ (062)962-7151

전주
전주 근로자건강센터 | 주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47 
KT팔복빌딩 2층

http://
www.jjwhc.or.kr/ (063)211-9988

경북북부
경북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1층

http://
www.gbwhc.or.kr/ (054)475-2511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7(갈산동) 대구비즈니스센터 7층

http://dgwhc.or.kr/ (053)285-0001~2

경산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126 경산시 근로복지회관 2층

http://
www.gsswhc.or.kr/ (053)853-8679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성산동 
완암로 50 SK테크노파크 테크동 
1109호

http://
www.knwhc.or.kr/ (055)713-2400~1

울산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남로 
90

http://
www.uswhc.or.kr/

(052)577-6597, 
1588-6497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303 
백산디지털밸리 1층 111호

http://
www.bswhc.or.kr/
index2/

(051)329-7300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이도1동 1292-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http://
jejuwhc.or.kr/ (064)752-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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